REFUND POLICY  유학생들을 위한 환불정책
 1. 이럴 경우 환불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a. 학생의 교내 법규 위반 또는 유학생이 입학 할 때 서명한 동의서에 있는 조항을 위반하여서 학교 이사회가 학생을 퇴학 조치 시킬 때. b. 학생의 의지로 전학을 가고 싶을 때. c. 학생들이 위독한 질병이나 심각한 이유 또는 직계 가족의 위독함이나 죽음이 아닌 경우. d. 학생들이 등록 후 영주권을 취득 하였을 때
 2. 만약 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입학 취소를 한다면, 환불은 학교에서 발생한 등록비용 10%를 제외한 후 환불 될 수 있습니다.

 3. 환불을 받으려면 학생의 부모님이나 법적 보호자가 학교 이사회에 상황설명과 환불을 원하는 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학교 이사회는 학교에 학비를 전액 지불한 사람이나 일부분을 지불한 사람에게 아래 사항들을 합친 금액 보다 많지 않은 알맞은 금액을 환불해 줄 수 있습니다.

a. 환불 요청 시간 전까지의 학생을 위해 발생한 이사회의 비용 (예를 들어 교내 학업이 시작하면서 생긴 초기비용 등)

b. 이사회가 생각하기에 학생이 교육을 받으면서 시작한 교과과정이나 프로그램으로 생긴 비용.

c. 교내 유학생을 위해 이사회가 쓴 적당한 비용
d. 이사회가 규정한 다른 비용
 5. 환불 금액 결정 전에 교장선생님은 학생의 학비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환불금액에서 절감 해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a. 학교에서 이미 발생한 비용
b. 이미 학교에 다닌 만큼의 들어간 선생님과 교직원들의 인력에 대한 비용
c. 학교 기물이나 자원이용에 대한 비용
d. 유학생에 대한 정부에게 학교에서 지불하는 세금비용 제외
 6. 학교 이사회는 만약 학생이 학교를 피치 못 할 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하지 못 할 경우를 생각해서 항상 학생들에게 환불할 수 있는 비용을 준비하도록 확인합니다.

 7. 위 모든 계약사항은 뉴질랜드 법에 의존하여 만들어 진 것이며 이에 관한 모든 것은 뉴질랜드 법에 따라 뉴질랜드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폰손비 중학교 교장
본인은 위 폰손비 중학교의 환불정책사항을 다 읽고 이해하였습니다.

 부모님/보호자: 날자:

학생성명: 날자:
